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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항 수 : 총 40 항

(54) 제올라이트를 함유하는 치약 조성물

(57) 요약

치약 조성물은 0.2㎛ 미만의 평균 결정 크기를 갖는 결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세정제로서 포함한다. 알루미노실리케

이트는 20중량% 미만의 수분 함량으로 건조시에도 2.5㎛ 미만의 응집물 크기 및 0.1㎛ 미만의 결정 크기를 갖는 P 제올라

이트일 수 있다. 상이한 결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가 세정 부스터로서 존재할 수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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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만의 평균 결정 크기를 갖는 결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하는 치약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알루미노실리케이트가 화학식 M2/nO·Al2O3·xSiO2·yH2O를 갖는 제올라이트를 포함하는 것인 치약 조성

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제올라이트가 P 제올라이트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x가 2.66 이하의 값을 갖는 것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5.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x가 1.8 내지 2.66의 값을 갖는 것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6.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x가 1.8 내지 2.4의 값을 갖는 것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알루미노실리케이트가 20중량% 미만의 수분 함량을 갖는 것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결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의 평균 결정 크기가 0.01 내지 0.2㎛인 치약 조성

물.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결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의 평균 결정 크기가 0.1㎛ 미만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결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의 평균 결정 크기가 0.08㎛ 이하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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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결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의 RDA가 120 이하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알루미노실리케이트가 11 이하, 바람직하게는 9 이하의 PAV를 갖는 것인 치

약 조성물.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알루미노실리케이트가 무수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의 g당 130㎎ CaO 이상의 칼

슘 결합 능력을 갖는 것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알루미노실리케이트가 40㎤/100g 이상의 오일 흡수도를 갖는 것인 치약 조성

물.

청구항 15.

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알루미노실리케이트가 0.5㎛ 이상의 중량 평균 입자 크기를 갖는 것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16.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알루미노실리케이트가 10.0㎛ 이하의 중량 평균 입자 크기를 갖는 것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17.

제1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알루미노실리케이트가 2.0 내지 2.5㎛의 중량 평균 입자 크기를 갖는 것인 치

약 조성물.

청구항 18.

제1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결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가 화학식 M2/nO·Al2O3·xSiO2·yH2O를 갖는 제올

라이트 P로부터 유도되며, 여기서, M은 알칼리 금속이며, 알칼리 금속 M의 적어도 일부는 하나 이상의 다른 금속 잔기로

교환된 것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19.

제1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추가 연마재/세정제를 함유하는 치약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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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추가 제제가 세정 부스터로서 작용하는 상이한 결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하는 것인 치약 조성

물.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세정 부스터가 100 내지 300의 RDA를 갖는 것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세정 부스터가 100 내지 250의 RDA를 갖는 것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23.

제19항 내지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언급한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의 RDA가 100 미만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24.

제19항 내지 제2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세정 부스터가 9 내지 25의 PAV를 갖는 것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25.

제19항 내지 제2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언급한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의 PAV가 9 미만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26.

제19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세정 부스터의 오일 흡수도가 30 내지 100㎤/100g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27.

제19항 내지 제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세정 부스터의 중량 평균 입자 크기가 2.0 내지 5.0㎛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28.

제19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세정 부스터가 0.2㎛ 초과의 평균 결정 크기를 갖는 것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29.

제19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세정 부스터가 1.0㎛ 초과의 평균 결정 크기를 갖는 것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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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 내지 제2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언급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및 존재하는 세정 부스터의 중량비가 40:1

내지 1:1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31.

제19항 내지 제2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언급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및 존재하는 세정 부스터의 중량비가 9:1

내지 3:2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32.

제19항 내지 제2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언급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및 존재하는 세정 부스터의 중량비가 4:1

내지 7:3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33.

제1항 내지 제3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존재하는 결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존재하는 어떠한 세정 부스터도 포함하

지 않음)의 양이 치약 조성물의 10 내지 50중량%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34.

제1항 내지 제3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존재하는 결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존재하는 어떠한 세정 부스터도 포함하

지 않음)의 양이 치약 조성물의 25 내지 50중량%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35.

제19항 내지 제3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언급한 존재하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의 양이 치약 조성물의 10 내지

40중량%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36.

제19항 내지 제3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언급한 존재하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의 양이 치약 조성물의 25 내지

35중량%인 치약 조성물.

청구항 37.

제19항 내지 제32항, 제35항 및 제3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세정 부스터가 15중량% 이하의 양으로 존재하는 치약 조

성물.

청구항 38.

제19항 내지 제32항, 제35항 및 제3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세정 부스터가 1 내지 1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치약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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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1항 내지 제3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50% 이상의 FT100 세정성 값을 갖는 치약 조성물.

청구항 40.

제1항 내지 제3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70% 이상의 FT100 세정성 값을 갖는 치약 조성물.

명세서

실시예

본 발명의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 상기 치약 제형 1을 입자 성분 A, B 및 C가 하기 실시예에 따라 변하는 기재 제형으로서

사용하였다:

실시예 1

다우실(Doucil) A24 제올라이트 40중량%를 치약 제형 1의 결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연마재 A로서 사용하였다. 본 실

시예에서는 부스터 제올라이트 B 또는 증점용 실리카 C는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된 세정 입자의 특성을 표 1에 제시한다.

생성된 치약의 특성을 표 2에 제시한다.

실시예 2

증점용 실리카 C 7중량%와 함께, 다우실 A24 제올라이트 14중량%를 치약 제형 1의 결정질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연마재

A로서 사용하고, 다우실 4A 제올라이트 6중량%를 부스터 제올라이트 B로서 사용하였다. 사용된 세정 입자의 특성을 표

1에 제시한다.

생성된 치약의 특성을 표 2에 제시한다.

[표 1]

제올라이트 분말 특성

입자

종류

분말

RDA
PAV

오일 흡수도

(㎤/100g)

중량 평균

입자 크기

(㎛)

평균 결정

크기

(㎛)

pH

칼슘 결합

능력

㎎ CaO/g

다우실

A24

제올라이트

82 8 58 2.25 0.06 11.4 160

다우실

4A

제올라이트

157 11.3 40 3.93 1.0 11.3 145

다우실(Doucil) A24 및 4A 제올라이트는 이네오스 실리카스 리미티드 (영국 워링턴 소재)로부터 입수가능한 결정질 알루미

노실리케이트임.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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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특성

실시예 번호 치약 RDA 치약 FT100 세정성 치약 응집도 (g)

1 128 61.1 225

2 77 72.8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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